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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(제8.2조)

▣ 양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(SPS 조치)의 적용에 관한
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

※ SPS조치: 사람과 동.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
조치(질병,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)@  

SPS 위원회 설립 (제8.3조)

▣ 구성, 설치 및 회합

■ SPS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

■ 협정 발효후 45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
서한 교환을 통해 위원회 설치

■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

▣ 목적

■ WTO  SPS 협정의 이행 증진

■ 인간·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·건강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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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·미FTA 주요내용

■ SPS 사안 관련 협력·협의 증진

■ 양 당사국간 무역 촉진

▣ 임무

■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
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

■ SPS 관련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

■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의 개발 및
적용 관련 사안 협의

@
■ WTO SPS 위원회 등 SPS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의

입장 및 의제 관련 협의

■ SPS 관련 기술협력 활동 조정 증진

■ WTO SPS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문제 관련 양자적 이해 증진

■ 동물건강, 식물건강과 육류, 가금육 및 가공계란 제품 연례
기술협의 등 양국간 SPS 관련 협의체에서의 진전사항 검토

분쟁해결 (제8.4조)

▣ 양측간 SPS 조치 관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미 FTA상의
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




